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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1) 국

내에서 보고되는 성폭력 피해 역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

된 상담 건수가 1,450건이었으며, 이 중 미성년자 및 13세 미

만의 피해자는 376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5.9%의 비율

을 차지한다.2)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치료는 사건의 폭로와 이에 대한 민감하면서도 전문

적인 개입에서 시작된다.3)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으로 폭로하게 되는 경우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Sorensen과 Snow4)의 정의에 따르면 자발적

인 폭로는 다른 사람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

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비자발적인 폭로는 피해사실을 어

떤 의도를 갖고 누설하거나 깊은 생각 없이 우연히 밝혀지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이상 행동 또는 

정서를 관찰한 보호자나 기타 주변인에 의해 추궁되어 폭로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피해는 자발적인 

신고 및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빈도가 기타 범죄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5) 언어적 기능 및 스스로의 보호가 어려운 아

동과 장애인의 경우 자발적 보고가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

다.6,7) 문제는 피해사실의 신고 및 폭로가 지연될수록 성폭력

은 반복적이고 범죄의 질과 강도가 심각해지며 후유 증상 역

시 중증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 및 지적 장

애인의 경우 조기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

요하다.3) 즉, 피해 사실을 조기에 폭로함으로써 피해자가 성

적외상 사실을 비밀로 했을 경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치료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빠른 

시기에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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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법적 기소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적

으로 성적 피해자의 자발적 보고는 중요하며, 폭로를 지연하

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3)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임상 연구는 드물며, 더구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의 첫 시작이자 중요한 법적 과정에 

해당하는 폭로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의 부족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학계의 법

적, 치료적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국내의 경

우,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

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 개소한 서울 해바라기아동

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통합형 10개, 응급형 

16개, 아동형 8개소가 정부에 의해 대형병원에 위탁되어 운

영되고 있어8) 상대적으로 의료적 접근성과 통합적인 관리의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규모 일 도시 내 대학병원에 위탁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내원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 사실의 폭로 경향

과 관련인자들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적 지지뿐 아니라 법적, 사회적 지지 체계의 운영에 도움

이 되고자 한다.

방      법

1. 대  상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천 해바라기아동센터

에 내원한 총 245명의 아동청소년성폭력 피해자 중, 본인 및 

법적 보호자 모두 연구에 동의한 2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수사 및 진료 상황에서 수사진, 사례 담당자 또는 담당 

의료진에 의해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거나 진

료 및 평가 도중 추적관찰이 끊긴 42명을 제외한 176명 중 

관련 설문 내용 등의 분석자료가 불충분한 23명을 제외하고 

총 1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방  법

본 연구는 해당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방문한 아동청소년들

과 법적 보호자가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사업가에 의해 작

성한 설문지 내용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찰받은 병력 검토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이다. 설문을 담당

한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사업가 및 진료기록을 작성한 소

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유관기관 경력 3년 이상

의 센터 근무자였다. 해당 대상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

는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지원단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

다.9) 설문지에는 인구통계학적 영역에서는 피해자 연령, 피해

자 성별, 피해자 가족 형태, 지적 장애 유무, 복합 외상의 유

무, 피해자 주거 지역, 가해자 성별, 가해자 연령 등의 정보가 

포함되었고, 성폭력 피해 경험 관련 영역에서는 성폭력 피해 

발생지역, 피해의 유형, 피해 지속 기간, 가해자 수, 가해자와

의 관계, 신체적·심리적 위협 동반 여부, 과거 성폭력 피해 여

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각 문항들은 범주형으로 문항에

서 대상자의 정보에 부합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rensen과 Snow4)의 정의에 따라, 피해아

동청소년이 신고의 의사를 가지거나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우를 ‘자발적 폭로’로, 피해아동

청소년의 행동 또는 정서의 변화 등을 보고 부모나 주변인들

이 추궁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친구나 기타 지인의 

소문 등을 듣고 알려진 경우를 ‘비자발적 폭로’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가천대 길병원 임상연구 심의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승인번호 GAIRB2015-94)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3. 통계 분석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 

능력에 따른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성폭력 피해 특성에 따른 성폭력 사실 폭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

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유형에 따

른 피해자들의 지능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SPSS Inc., Chicago, IL, USA)로 시행하였고, 

p＜.05를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으로 보았다.

결      과

1. 인구 통계학적 자료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16명, 여성이 137명으

로 여성 피해자가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들1,2)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피해 연령군에 따른 구분

은 7세 이상 13세 미만이 75명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 46명으로 30.1%

였다. 피해자들의 가족 구조는 양부모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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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과반수(4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부모 보호군,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보호군, 그리고 보호시설 거주의 순

이었다. 피해자들의 지적 수준을 구분하였을 때, 정상 지능의 

경우가 124명(81.0%)이었고, 경계선 지능의 경우가 11명(7.2%), 

지적 장애의 경우가 18명(11.8%)이었다. 피해자의 주거지역은 

대도시의 경우가 126명(82.4%), 중소도시의 경우가 21명

(13.7%), 농어촌에 주거하는 경우가 6명(3.9%)이었다. 대상자 

중 복합 외상을 입은 피해자는 없었으며, 과거에 성폭력 피해

를 경험했던 대상자는 4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7.5%에 해

당하였다(Table 1). 피해사실의 폭로 유형에 따른 구분에서

는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폭로한 경우가 90명(58.8%), 비자

발적으로 폭로한 경우가 63명(41.2%)이었다. 이 중, 부모 또는 

교사의 추궁으로 폭로된 경우가 33명이었으며, 주변의 목격

으로 폭로되는 경우가 20명, 성폭력 피해 관련 조사 중 알게 

된 경우가 7명이었다. 피해사실은 부모에게 폭로한 경우가 가

장 많았고(52.3%), 다음은 선생님, 상담사 등의 주변 어른, 형

제·자매의 순이었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제외한 친척 어른과 

친구들에게 폭로하는 경우가 각각 3.9%로 동일한 분포를 보

였다(Table 2).

2. 성폭력 피해 유형 및 가해자 유형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성추행이 115건(75.2%)으로 가장 많

았고, 강간 37건(24.2%), 특수강간 1건(0.6%)의 순이었다. 피

해장소의 분석을 보면 공공장소가 가장 많았고(37.9%), 피해

자 거주지 중심인 경우가 41건(26.8%), 가해자의 거주지나 자

동차, 직장 등과 같이 가해자 중심인 경우가 33건(21.6%), 기

타 숙박업소나 DVD방, 술집, 노래방 등의 경우 21건(13.7%)

이었다. 성폭력 피해가 동 가해자에게 한하여 한 번 가해진 

단일 피해가 79건(51.6%)이었으며 동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는 74건(48.4%)이었다.  

피해자의 연령군에 따라 피해 유형을 구분해 보면, 13세 

미만의 경우는 대부분이 성추행(90.7%) 사건이었으나,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간이 60%를 넘어 강간 비율이 유의미하

게 높아졌다(p＜.001). 또, 지적 수준에 따른 피해 유형을 확

인해보면, 정상 지능의 경우 총 사건의 80% 이상이 성추행에 

해당하나, 경계선 지능과 지적 장애를 포함한 비정상 지능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offenders

Variables N (%)

Victims
Gender

Male 16 (10.5)

Female  137 (89.5)

Age
<7 years 32 (20.9)

7-12 years 75 (49.0)

13-19 years 46 (30.1)

Intelligence level
Normal  124 (81.0)

BIF  11 (7.2)

ID 18 (11.8)

Caregivers
Both-parents 74 (48.4)

Single-parent 49 (32.0)

Relatives 23 (15.0)

Orphanage 6 (3.9)

Unidentified 1 (0.7)

Offenders
Gender

Male  148 (96.7)

Female 5 (3.3)

Age
≤19 years 50 (32.7)

20-29 years 18 (11.8)

30-39 years  15 (9.8)

40-49 years 21 (13.7)

50-59 years  14 (9.2)

≥60 years 7 (4.6)

Unknown 28 (18.3)

Victims-offenders relationship
Known people  112 (73.2)

Family member 44
Acquaintance 68

Stranger  41 (26.8)

Total 153 (100)

BIF :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D : intellectual disability

Table 2. Pattern of disclosure and to whom disclosures were 
made

Variables N (%)

Victims
Pattern of disclosure

Spontaneous disclosure 90 (58.8)

Prompted disclosure 63 (41.2)

After directed questioning 33
Witnessed assault 20
Under investigation 7
Other 3

To whom disclosures were made
Parents 80 (52.3)

Adults non-family member 54 (35.3)

Sibling 7 (4.6)

Extended family member 6 (3.9)

Friends 6 (3.9)

Total 1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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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경우는 50% 이상이 강간으로 분류되어 강간의 비

율이 높아졌다(p=.001)(Table 3).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성(96.7%)이었다. 연령대별 가해자의 

빈도는 10대가 50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0대, 30

대 순서의 분포를 보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빈도 상 

친인척 외 면식범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형제, 친척 

등을 포함한 친인척의 경우였다. 종합해보면, 아동청소년 성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

다수로, 총 가해자의 73.2%를 차지했다(Table 1).

3. 성폭력 피해사실의 폭로 유형에 관련된 요인

정상 지능 군의 경우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경

우가 79명(63.7%)이었다. 경계선 지능 군의 경우는 비자발적

인 폭로가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적 장애의 경우는 자

발적 폭로와 비자발적 폭로 군이 각각 50%(p=.010)였다.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성추행 피해자 중 64.3%

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폭로하였다. 반대로 강간의 경우

는 전체 강간 피해자의 과반을 넘는 피해자(57.9%)가 비자발

적으로 피해사실을 폭로하였다(p=.026).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피해 여부에 따른 폭로 양상을 보면, 단일 피해 중 69.6%에 

해당하는 55건이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폭로하였고, 2회 이

상 지속된 피해의 경우는 반대로 과반수 이상(52.7%)이 피해

사실을 비자발적으로 폭로하였다(p=.005)(Table 4). 피해 사실

의 폭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던 관련 변인들 중 과

거 성폭력 피해 여부(p=.056), 가해자의 수(p=.086), 가해자와

의 관계(p=.505), 위협동반 여부(p=.551), 피해자의 연령

(p=.061), 피해자의 성별(p=.902), 피해자의 가족형태(p=.345)

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4. 지적 수준에 따른 폭로 유형의 양상

지적 수준에 따른 폭로 양상의 차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비정상 지능(경계선 및 지적 장애) 피해군의 경우 유

의미하게 정상 지능의 피해자들보다 사건의 자발적 폭로율이 

적었으며(p=.011), 경계선 지능의 단독의 경우에도 정상 지능

의 피해자들보다 피해사실을 비자발적으로 폭로하는 경향을 

보였다(p=.007)(Table 5). 또한, 전체지능(p=.007)과 언어성 

지능(p=.004)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피해사실이 비자발적

으로 보고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정부에 의해 위탁되어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아

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내원

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폭로형태와 관련인자들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연령

Table 3. Characteristics differences of sexual assaults according 
to age and Intelligence level

Molestation, N (%) Rape,N (%)

Age*
<13 years 97 (90.7) 10 (9.3)

13-19 years 18 (39.1) 28 (60.9)

Intelligence level*
Normal 101 (81.5) 23 (18.5)

Below the normal 14 (48.2) 15 (51.8)

Total number 115 38

* : p<.001

Table 4. Variable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disclosure 
pattern

By spontaneous,
N (%)

By prompted,
N (%)

Intelligence level*
Normal 79 (63.7) 45 (36.3)

BIF 2 (18.2) 9 (81.8)

ID 9 (50.0) 9 (50.0)

Type of sexual assault*
Molestation 74 (64.3) 41 (35.7)

Rape 16 (42.1) 22 (57.9)

Frequency of sexual assault*
Once 55 (69.6) 24 (30.4)

Multiple (≥2) 35 (47.3) 39 (52.7)

Total number 90 63

* : p<.05. BIF :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D : intellectu-
al disability

Table 5. Differences in disclosure pattern by intelligence level

By spontaneous,
N (%)

By prompted,
N (%)

p value

Intelligence level .007*
Normal 79 (63.7) 45 (36.3)

BIF 2 (18.2) 9 (81.8)

Intelligence level .011†

Normal 79 (63.7) 45 (36.3)

Below the normal 11 (37.9) 18 (62.1)

* : Fisher’s exact test, † : chi-square test. BIF : borderline intel-
lectual functioning

Table 6. Comparison of intelligenc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disclosure pattern

FSIQ VIQ PIQ
Mann-Whitney U 1497.500 1428.500 1659.500
Z -2.702 -2.889 -1.790
p value .007* .004* .074

* : p<.05. FSIQ :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VIQ : verbal in-
telligence quotient, PIQ : performance intelligence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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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하였으며, 전체 피해자 중 7세 이

상 13세 미만이 약 과반수로 가장 많아, 과거 국내와 해외에

서 시행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1,10,11)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아동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겪는 

이유에 대하여, 이 시기 아동들이 자기 주장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말이나 지시에 순종적인 경향

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피해에 취약한 것이라

고 설명한 바 있다.12) 한 국내 연구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소

아성애증 환자(pedophiliac)들이 이 나이대의 아동을 대상

으로 선호하는 것을 이유로 지적하기도 하였다.10) 이렇게 본

고와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목된 아동 성폭력의 위험

군인 해당연령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계몽과 함

께 이 시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관심과 성교육

이 필요하겠다.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10대가 전체의 

1/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성인 가해자가 많을 것이라는 일반

적인 통념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중 10대가 가

장 많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8,13) 또한, 많은 선

행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근친 범죄

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14,15) 본 연구 결과 역

시 가해자와의 대다수가 면식범으로, 이 중 39.3%가 근친 범

죄에 해당하였다.2) 따라서 ‘낯선 나쁜 사람’이 가해자로 묘사

되는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8)을 교정하여, 친족과 

면식범의 가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 13세 미만 아동군은 피해 유형 중 추행의 빈도

가 많으며, 13세 이상군은 강간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

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아보다 청소년의 경우

에 강간 이상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가 많아진다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6,17) 미국의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자료 통계 분석에서도 13-14세에서 강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성추행 피해는 연령대가 높아지

며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7) 향후 이에 대한 추

가적 연구로 뒷받침이 되어야겠으나, 이렇게 나이에 따라 피

해 유형이 다른 것은 해당 연령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과 취약한 피해유형을 고려한 안전 교육을 시행한다면 더욱 

예방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성폭력 피

해 유형이 달랐는데, 정상 지능 피해자들의 경우에 성추행의 

빈도가 많았으나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 피해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간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지적 장애 피해자

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언어적 능

력 및 사고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저항 및 적절한 

대처와 폭로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런 점을 악용하려는 가해자들이 많았을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특히 낮은 언어성 지능

과 비자발적 폭로율 간의 연관성을 보인 것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많은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특수 학

교 내의 다른 지적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경우 높은 충동성, 성욕 및 성적인 생

각 조절의 어려움, 사회성 및 인지력, 판단력 및 공감 능력 저

하로 인한 특성18)들로 가해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되는

데, 지적 장애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 가해자들과 같은 기관

을 이용하게 되므로 접근도가 높을 뿐 아니라, 지적 장애 가

해자의 경우 정상 지능 가해자보다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선

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로 설명될 수 있겠

다.19) 따라서 지적 장애인의 경우, 가정과 관련 시설 및 특수 

학교 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며, 보호

자와 학교 또는 시설 내 담당 인력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

하겠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높은 강간의 경

우 가벼운 성추행보다 자발적 폭로율이 낮아진다. 두 번째로, 

단일 피해보다 2회 이상 지속된 피해의 경우 자발적 폭로율

이 낮다. 이는 지속적인 형태의 폭력일수록 자발적인 폭로가 

어렵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20) 그러나 한 근친

상간 피해 연구에서는 경미한 성폭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

각한 강간 사건보다 자발적인 보고율이 높다는 점은 본 연구

와 일치하였으나, 단기간의 피해보다 2년 이상의 장기 피해 

시 자발적 보고율이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21) 

이러한 차이점은,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 학대 사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거나 폭로 후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폭로 지연의 이유로 지목된 바 있는데,22,23) 상기 근친상간 연

구는 피해자들이 후향적 자가보고 양식을 택하여 피해에 대

한 책임감이나 폭로 후의 부정적 결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연구 디자인이었던 점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가져

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즉, 심각하거나 반복된 성폭

력의 경우, 자발적 폭로가 어려워 적절한 개입과 치료에 연계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이며, 폭로의 기간이 

늦춰짐에 따라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위험24)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

신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25)는 

조기의 자발적 폭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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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과 개입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지능을 가진 피해자군의 

자발적 폭로율이 높고,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를 가진 피

해자군은 상대적으로 비자발적 폭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사실을 숨기고 폭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6,27) 여기

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지적 장애 피해군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 피해군이 정상 지능군보다 성폭력 피해를 비자발적으

로 폭로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처

음 보고된 연구 결과로, 임상가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즉, 일반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보

호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지적 장애인 뿐 아니라 법적 보호와 

임상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계선 지능의 경우도 일

반인에 비해 자발적 폭로율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은, 이들

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의료적, 사회적, 법적 도움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능의 영향을 비교

한 결과를 보면, 자발적인 폭로군보다 비자발적 폭로군이 유

의미하게 전체 지능과 언어성 지능이 낮았다. 이는 언어성 수

행 능력이 저하될수록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8) 따라서 지능이 

낮은 경우, 특히 언어성 인지능력이 낮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언어성 인지 수준에 맞춘 성교육과 언어적 표현을 촉진시키

는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겠다. 

현재 국내의 특별법상,29) 지적 장애와 13세 미만 피해자는 

법률조력인 제도 및 성폭력 특별법 중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특별조항의 적용 등 수사 및 재판 진행에 부족하나마 추가적

인 보호의 대상이며,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도 미흡하지만 지

적 장애 수준과 초등 연령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이 구비되

어 있으나, 경계선 지능의 경우 제도화된 법적, 사회적 장치

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

해의 1, 2, 3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자발적 폭로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취약층으로 알려진 지적 장애뿐 아

니라 경계선 지능, 특히 언어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에

도 추가적인 사회적, 법적 안전망의 구축과 추가적인 의료계

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해당 센터가 일 대도시 지역을 관

할하는 단일기관이기는 하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취약계층

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공적인 특성상 센터에 내원

한 군이 전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군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또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 후향적 연

구 디자인의 한계와 정보의 누락으로 결과분석에 제외된 수

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 

아동청소년의 수가 정상 지능의 피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분석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자발적 폭로에 

성폭력 피해의 심각도, 지속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

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

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군이 피해사실 폭로에 취약한 집

단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과 

함께 의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 아동성폭력·경계성 지능·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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